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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의원의원선거법

 

입법의원의원선거법

[시행 1947. 9. 3.] [군정법률 제5호, 1947. 9. 3., 제정]

       제2장 선거구역 급 의원수
 

제7조 의원선거의 구역은 행정구역인 부, 군, 도 급 서울시의 구(以下 區라 稱함)를 각 1개 선거구로 함.
 

제8조 행정구역인 부, 읍, 면, 구를 각 1개 투표구로 함.

선거구선거위원회는 투표실시의 편의를 위하여 투표구를 기개의 투표분구로 분할하여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.

투표분구의 설치는 선거인 등록 개시 전에 공고하여야 함.
 

제9조 각 선거구는 1인의 의원을 선거함.

1개 선거구의 인구가 10만인 이상인 때에는 매 10만인에 의원 1인의 비례로 선거하되 그 단수가 5만인 이상인 때에는

의원 1인을 증선함.

각 선거구에서 선거한 의원수는 선거기로부터 최근의 인구통계표에 의하여 중앙선거위원회가 결정 공고함.

 
 

부칙 <제5호,1947. 9. 3.>

제6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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